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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

본격 인 민선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된 후 

IMF 경제 기를 맞았고 그 극복과정과 국

제화ㆍ개방화된 무한경쟁 상황에서 살아남

기 해 사회  분야에 걸쳐 행해진 구조

조정으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 그리고 이

에 따른 앙과 지방행정의 효율화를 한 

행정체제 정비, 작고 생산 인 지방행정구

, 수요자 심의 행정체제, 기능 심의 조

직지향, 자치경  행정이라는 목표로 공무

원 수 축소와 읍ㆍ면ㆍ동 기능조정이 단행

되었다.

이러한 시  여건에 따라 지방세무조직

도 상당한 축소와 조직운  구조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속에서 국민의 지식수  향상

과 지방자치가 본격화되어 갈수록 복지․환

경 등 행정의 각 분야에 한 요구사항이 

날로 증가되어 재정수요 확 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여야 하는 

지방세입은 계속되는 경기악화로 납세자들

의 심리불안과 납세의무 이행보다는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이기심이 팽배해져 납세기

피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으며 부도ㆍ

산 등으로 인한 납세능력상실, 납세자 심의 

례 등으로 차 고질화되어 가고 있어 체

납액이 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디지털 문화의 속한 확산과 보

으로  하나의 생활이 되어버린 인터넷 등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

술)산업의 발달로 우리를 둘러싼 생활환경

도 날로 변화하고 있다.

21세기를 흔히 지방화 시 라고 한다. 참

여정부는 분권에 한 의지가 지난 어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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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다도 확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분

권  이양에 의해 “자율과 책임을 갖춘 지

방을 만들겠다”는 국정 최고책임자의 분명

한 지방 은 앞으로 새로운 지방시 가 

개될 것이란 기 를 갖게 된다.

지방분권을 실 시킬 수 있는 핵심은 자

주재원의 확충이다. 이를 하여 각 지방자

치단체에서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지방

세 자동이체 제도, 텔 뱅킹, 인터넷 납부제

도 등 자시 에 걸맞는 납세편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의 

개발과 제공, 진정한 지방자치 실 을 한 

재정  자립을 해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 에 응하고자 노력하

다.

그러나, 최근 변하는 사회환경과 더불

어 납세자의 의식수 도 크게 변화하여 지

방세에 한 조세 항도 증가되고 납부하지 

않으려는 고질체납자의 납부기피방법도 다

양화됨으로써 날로 늘어나는 체납액은 지방

분권화 시 에 가장 요한 안정 인 재정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재까지 체납액 징수를 통한 재원충당은 

미미한 수 으로 본격 인 지방화 시 를 

맞아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보를 해 효

율 인 징세 리 행정과 체납액 징수방안은 

필수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범

본 자료는 세무행정의 최일선에서 지방세 

체납 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경험하고 느낀 

을 심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한 바, 일선 

자치단체에서 용하고 있는 카드 매출채권, 

신용카드 결제계좌  보험  압류 추진 시 

기 효과, 운 방법상의 주의사항을 객

으로 분석하 으며, 이 방법을 확 ㆍ발 시

켜 체납처분업무에 사용한다면 징수기간과 

징세비용을 획기 으로 감할 수 있으며 

업무의 효율 인 처리로 인한 직원의 업무

량이 감축될 것으로 기 되고 있다.

본 자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Ⅰ은 서론부분으로 연구의 목 , 방법과 

범  등을 기술하 으며 Ⅱ과 Ⅲ은 본론으

로 2003년도 울산 역시 구청 체납세 기본 

황과 압류유형별 징수 황을 표본으로 

설명하 으며, 효율 인 징수방안으로 카드

매출채권 압류, 신용카드결제계좌 압류, 보

험  압류추진, Ⅳ에 융재산 압류추진 시 

행 제도상의 문제   개선방안 등과 정

책  제언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Ⅴ은 결론으로 본 연구의 내

용과 과제를 다시 한번 개 하면서 끝맺고

자 한다.

Ⅱ. 체납액 기본 황

2. 울산 역시 구 체납액 황

 <표-1>은 울산 역시 구청의 연도별 

체납세 황으로 매년 체납세가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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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금액(단위:백만원)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년
도
별

중구 년도별 체납액 현황

징수액

체납액

부과액

〈표 1〉 (단  : 백만원)

구․군별
부과액

(A)

징수액

(B)

불 납

결손액(C)
체납액 

징수율(%)

(B+C)/A)

합 계 319,357 246,984 7,936 64,357 79.8

2003년 86,783 67,995 1,764 17,024 80

2002년 89,791 72,536 1,701 15,554 83

2001년 77,257 59,441 1,407 16,409 79

2000년 65,446 47,012 3,064 15,370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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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 압류․유형별 체납징수 황

〈표 2〉 (단  : 백만원)

압류유형

년도
    여

카드

매출채권
보험

신용카드결재

계좌

부동산

 차량

2003

체납액 2,237 278 512 3,421 2,311 7,341

수납액 623 66 499 924 1,186 2,326

징수율(%) 27 24 97 27 51 32

2002

체납액 892 391 0 1,012 0 8,831

수납액 55 88 0 93 0 2,927

징수율(%) 6 22 0 9 0 33

2001

체납액 1,140 250 0 0 0 7,657

수납액 481 35 0 0 0 3,012

징수율(%) 42 14 0 0 0 39

2000

체납액 912 95 0 0 0 9,012

수납액 227 46 0 0 0 2,928

징수율(%) 24 48 0 0 0 29

0 20 40 60 80 100
징수율(%)

예금

급여

카드매출채권

보험금

신용카드결재계좌

부동산및차량

압
류
 

유
형
별

압류 유형별 징수율 현황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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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는 울산 역시 구청의 유형별 

압류에 따른 징수율을 도표  차트로 나타

낸 것으로 부동산ㆍ차량의 경우 체납세 발

생 즉시 징수가 어려우나, 카드 매출채권 등 

새로운 징수기법에 의한 융재산의 압류는 

즉시 징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압류

에 비하여 징수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Ⅲ. 새로운 융재산의 

추  방법

1.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의 필요성

경기침체가 계속되자 기업이나 가계의 살

림살이도 주름살이 생기면서 각종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역발 을 

해 사용되는 지방세가 체납되는 것을 막기 

해 일선 세무공무원들은 다양한 아이디어

를 동원해 체납세 징수는 물론 체납의 원천

 방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체납자 에는 세 을 고의로 내지 않기 

해 편법을 동원하는 일부 부도덕한 납세

자가 더러 있지만, 부분 형편이 어려워 

체납하는 경우도 많아 징수를 담당하는 공

무원들이 이러지도 러지도 못하는 안타까

울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체납액의 상당 부분은 징수가 가

능한 것이 많고  체납자 본인이 체납 사

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체납자에 

한 화독려나 부동산 압류는 기본이며 

고액 체납자들에 한 출국 지와 융계좌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들이 활용되고 있다.

기존 체납된 지방세를 정리함에 있어 

융자산의 압류형태는 융권의 주

으며, 융실명거래 비 보장에 한법률 제

4조에 의한 융자산조회는 국 지 에 

한 일 조회가 불가능하고 주로 체납자 주

소지 인근의 몇몇 은행 지 에 하여만 

조회를 실시하여 사실상 체납자 소유의 

계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막상 

행법에 의거 융기 에 정보제공 시 

융기 에서는 해당 융기  거래자가 체납

자라도 융자산이 많은 경우 고객 리차

원에서 사 에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허다

하다.

체납된 지방세를 정리함에 있어 인력  

시간의 소요가 많은 행 징수제도와 징수

활동은 체납세 징수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소수의 징수인력으로 많은 건수의 체납세

리와 효과 인 징수활동이 되기 하여는 

다양한 징수채  확보가 필요하며,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부분의 

국민(체납자 포함)이 카드를 소지ㆍ사용하

고 있어 계좌추 에 한 새로운 근방법

을 시도, 최근 소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되고 있는 융자산(채권)의 새로운 징수기

법에 하여 울산 역시 구 추진 사례를 

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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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드 매출채권 압류

가. 카드 매출채권 압류의 개요

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정상 인 업활동

을 하고 있으면서 “세  내는 것은 내마음

이다”며 버티고 있는 무재산 자 업 체납자

들에 하여 효과 인 징수방법이다.

가맹 의 매출채권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

41조, 제44조  동법 통칙3-5-41(채권), 

3-5-21～43(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에서 

규정하는 압류 상채권으로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

고 인정하는 장래의 채권이다. 따라서 신용

카드 가맹 의 매출  압류는 신용카드회

원인 고객과의 계속거래가 있고 신용카드사

에 매출  서비스 제공 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됨으로 매출  압류 이

후 가맹 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매출채권

에 그 효력이 미친다. 신용카드 가맹  조

회는 융실명 비 보장에 한법률 제4조 

제2항 규정의 용에 배제되므로 특정 포

에 조회하지 않고 가맹  정보를 리하는 

한국여신 융 회에서 조회할 수 있다.

체납자에 한 국세청(www.nts.go.kr) 

사업자 등록자료 조회를 통한 계속 사업여

부를 확인 후, 체납자가 신용카드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채권을 과 병행

하여 카드결재로 운 할 시 체납자에게 지

할 카드매출 에 압류하고 수시 추심

리함으로 체납세를 효율 으로 징수하는 방

법이라 할 수 있다.

나. 울산 역시 구 추진사례

○한국여신 융 회 신용카드 가맹  가

입 황 조회(2003. 6. 20)

- 100만원 이상 체납자 3,315명 

○한국여신 융 회 조회결과 회시 :

2003. 6. 30. 

-신용카드가맹  가입 체납자 958명 

○ 상자에 한 확인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계속사업 여부 확인

-계속사업자 146명 (폐업자 812명) 

○회신결과를 토 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자료 구축

-신용카드가맹  가입하면서 계속사업자 

146명 512백만원

○추진일정 : 2003. 7. 1 ～ 8. 31(60일)

-매출채권 압류 고  징수독려 실시 :

2003. 7. 1 ～ 7. 31.

-미납부자의 압류  추심명령 통지 :

2003. 8. 1 ～ 8. 31.

○압류 상기  

-국내 7개 신용카드사 (국민, LG, 비씨, 

외환, 롯데, , 삼성)

○미납부자에 한 압류작업 실시: 2003. 8. 16

-인원  압류 액 : 75명, 262백만원

(단  : 백만원)

카드사별 엘지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카드 외환카드 롯데카드

건수/압류 액 75/244 74/284 72/244 72/226 39/151 45/176 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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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별 압류 황

○체납액 징수 : 144명, 499백만원

-압류 고이후 자진납부자: 71명, 250백만원

-압류이후 납부자 : 24명, 59백만원 

-추심하여 충당한 자 : 49명, 190백만원

다. 카드 매출채권 압류의 징수효과

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개인 사업자에 

한 카드 가맹  매출계좌를 압류함으로써 

재 업 인 무재산 개인사업자에 하여 

효과 으로 채권확보가 가능하며, 고질․상

습체납 자 업자 특히, 종합소득할 주민세 

체납자에 하여 체납된 세 은 끝까지 징

수한다는 경각심을 부여할 수 있다. 

라. 압류시 주의사항

첫째, 팩스에 의한 문서 수가 되지 않으

므로 인하여 체납자가 체납세를 납부하여 

해제조치를 하여야 할 때 4일에서 7일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인데 특히, 주유소의 

경우 20%가 징수이고, 80%가 카드결

재인 에서 알 수 있듯이 압류의 효력으로

는 가장 확실하나 해제시 소요기간이 일주

일이 소요되어 자 유통에 큰 지장을 래

하여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

둘째, 압류 후 보류 액의 확인이 어렵다

는 이다. 비씨카드사에서는 인터넷상으로 

압류보류 액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나, 

타사의 경우에는 실시간 확인이 되지 않아 

보류 액이 존재하는지 압류 액에 도달하

는지의 여부확인이 어려워 압류보류 액

이 장기화되기 쉬우므로 수시로 화 는 

문서로 확인하여 압류 액에 도달 시 즉시 

추심 후 압류해제 조치를 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마. 카드 매출채권압류의 법 근거

(1) 지방세법 제28조 (체납처분)

(2) 지방세법 제64조 (세무공무원의 질문

ㆍ검사권)

(3)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

(4) 국세징수법 제44조 (계속수입의 압류)

(5) 신용정보의이용 보호에 한법률 제24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제한의 통보)

바. 카드 매출채권압류의 업무흐름도

 

 

  

 

 

  

   

※법인의 매출채권을 압류할 경우 반드시 사업

자등록번호를 기재(사업장별 압류)

※미 결재  조회시 특별한 서식은 없고, FAX

조회도 가능.

채권압류통지

(신용카드사)
채권압류 조서작성

신용카드 가맹여부

 신용카드사 확인

채권압류 통지

(체납자)
채권압류된 가맹

미 결재  조회

압류채권 지  요청(공문서)
입 된 체납자의 체납액에 충당

납부 수증 교부(체납자)

①
압류 ②

③압류통지

⑤ 추심

④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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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카드 결제계좌 압류

가. 신용카드 결제계좌 압류의 개요

융실명거래  비 보장에 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최소한의 범 안에서 체납자

의 재산조회를 해 융기 의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나, 신용카드 사용증가에 따

라 신용불량자 외 다수 체납자의 신용카드 

사용이 측되어 체납(법인)자의 신용카드 

결제계좌  당좌개설계좌를 신용카드사에

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 체납자의 카드 개

설 황  거래 융기 을 조회하여 해당 

융기 에 결제계좌의 압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압류할 경우 신

용카드 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어 체납

자가 신용불량자도 될 수 있어 체납세 징수

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계좌 압류는 일반  압류

방법과 차가 동일하며, 제 3채무자는 압

류 상기 인 융기 으로서 체납자의 소

유계좌 추 방법에 한 정보요청기 이 일

반 융기 과 달리 신용카드사에 신용정보

자료를 요청한다는 이다.

나. 울산 역시 구 추진사례

○ 50만원 이상 체납자 5,238명 국민카드(주)

외 6개 카드사에 자료요청 : 2003. 1. 29

○삼성카드(주), 비씨카드(주) 조회 결과 회시

: 2003. 2. 23. 

-신용카드 결재계좌 건수 1,935건(1인 2

개이상 계좌 소유자 포함) 

○회신결과를 토 로 신용카드 결제계좌 

압류자료 구축

-신용카드 결제계좌 소유 체납자 1,084

명 2,311백만원

○체납자에 한 압류실시 : 2003. 2. 24

～3. 31 

-압류조서  제 3채무자 채권압류통지

서 작성 : 2003. 2. 24～3. 20 

-압류 상자 압류사실 등기 통지 : 2003.

3. 21～3. 31.

○결제계좌 압류의뢰 기  국 융기

 포별 (우리은행 외 150개소)

○결제계좌 압류 황 : 1,084명, 2,311백만원

(단  : 백만원)

구 분 2003(A) 2004(B) 증 감(A-B)

총 계 9,952 8,773 1,179

년도
시 세 8,984 8,230 754

구 세 391 283 108

과년도
시 세 495 229 266

구 세 82 31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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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 징수 실  

-압류이후 자진납부자 : 406명, 788백만원

-압류이후 추심납부자 : 278명, 398백만원

○ 년도 비 세입 황

-수납일자 : 2003. 3. 31일 기

(단 :백만원)

다. 신용카드 결제계좌압류의 징수효과

신용카드 결제계좌 압류의 시행효과는 울

산 역시 구 추진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단하다 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계좌를 압류함으로 울산 역시 구에서 추

진한 1개월 동안 징수된 체납액이 ㆍ과

년도 체납액을 포함하여 788백만원을 징수

하 으며 특히, 과년도 체납세 징수가 년 

징수실 의 비 2.5배 증가하는 등 단기간 

징수실 이 매우 높다.

한 조세채권 확보가 용이하며, 납세의

무 태만  고질ㆍ상습 체납자에 한 압

류로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제

고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융실명거래

비 보장에 한법률 제4조에 의한 융자산

조회는 국 지 에 한 일 조회가 불가

능하고 주로 체납자 인근 몇몇 은행지 에 

하여만 조회를 실시하여 사실상 체납

자 소유의 계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

었으나,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자동이체 결

제계좌는 국 융기  악이 가능하여

내 압류 뿐만 아니라 국의 압류가 

가능해짐에 따라 압류의 범 가 확 되

었다는 이다. 

라. 압류시 주의사항

첫째, 융정보 요청기 이 신용카드사로

부터 제공받는 융거래정보의 내용 즉, 체

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직장, 

화번호, 자동이체 계좌번호, 이체 융기

명 등 량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므로 

업무추진 시 개인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

지 않도록 철 를 기하여야 한다.

둘째, 체납자가 체납세를 납부한 경우 신

속하게 팩스에 의한 문서 수로 압류해제조

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 

매월 말에 신용카드 이 결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체납세를 납부하 는데도 불구하

고 압류해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 법인의 부

도 는 체납자의 개인 신용도에 상당한 

향을 미치므로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발생

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마. 신용카드 결제계좌압류의 법 근거

(1) 지방세법 제28조 (체납처분)

(2)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

(3) 국세징수법 제44조 (계속수입의 압류)

(4) 신용정보의이용 보호에 한법률 제24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제한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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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신용카드 결제계좌압류의 업무

흐름도

4. 보험  압류

가. 보험  압류의 개요

보험  압류는 체납자의 보험가입 사실을 

국내 국 생명보험사, 화재보험사 등 국내 

보험기 에 조사하여 압류 상물건에 실익

이 있다고 단될 시 채권확보를 실시하고 

체납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하고자 하는 

징수방법이다. 보험  압류는 압류를 하더라

도 보험계약의 특성상 납입기간 이후나 

도 해약, 혹은 납입을 유지하다 실효가 된 

경우 강제추심이 가능하므로 보험  압류이

후 수시로 추심 리를 하여야 한다.

체납자가 무재산자라도 사망․화재․사

고 등 뜻하지 않은 미래의 험에 비하여 

매월 일정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자가 많으

며, 보험 을 압류하 을 시 체납자에게 압

류사실을 통지하면 자진납부, 보험 약 액 

출, 도 해약하여 발생하는 환 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한, 행정기 에서는 체납자의 보험 을 

압류하 을 경우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보

험자(보험회사)로부터 보험 수익자(체납자)

에게 지 되는 액, 즉 보험 에 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체납세를 공제한 

후 지 한다든지 혹은 체납세를 납부한 후 

보험압류해제 조치를 하여야 보험  지 이 

가능하므로 체납세 징수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나. 울산 역시 구 추진사례

○체납자에 한 보험  가입사실 조사

-조사기간 : 2003. 3월～5월

-조사 상 :지방세 체납액 300만원이상 

체납자 1,718명

-조사방법 :체납자의 산자료와 보험사

의 보험 산자료를 비교검색

○보험  조회사 : 한생명보험외 26개소 

○조사결과를 토 로 보험  압류 자료 

구축 

채권압류조서  통지서 작성

채권(계좌)압류통지

(체납자)
추심 입 된 체납자의 체납액에 충당

국내 7개 신용카드사

(국민, 삼성, 비씨외)

압류 상자 선정

(계좌소유자)

채권(계좌)압류요청

( 융기 )

납부 수증 교부

(체납자)

압류  

추심
압류

자료 요청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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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이 확인되고 실익이 있다고 

명된 체납자

▸783명 3,421백만원 

○추진일정 : 2003. 4. 1～6. 30(90일)

-보험  압류 고  징수독려 실시 :

2003. 4. 1～5. 31.

-미납부자의 압류  추심명령 통지 :

2003. 6. 1～6. 30.

○압류 상자 수시 추심  독려 징수 

리

-보험  압류  실효된 보험  동시 

추심 실시 : 2003. 6. 1～6. 30.

○체납자에 한 압류 : 2003. 6. 10 

-인원  압류 액 : 783명 3,421백만원

○보험기 별 압류 황

○체납액 징수 : 402명, 524백만원

-자진납부 : 65명, 235백만원

-추심 : 337명, 289백만원 

다. 보험  압류의 징수효과

지방세 체납자에 한 보험증권 압류는 

기에 조세채권을 확보하여 재산처분을 

지할 수 있으며, 압류건에 한 보험 의 

지 은 만기도래 는 계약조건의 성취시 

가능한 것으로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채권에 

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보험 을 압류함으

로써 재산권 행사를 제한 할 수 있고, 채권

에 한 다각 인 체납처분 기법을 발굴하

여 추진함으로써 체납세 조기 납부를 유도

할 수 있다. 

라. 압류시 주의사항

보험  압류시 주의사항으로는 보험계약

이 실효되어 강제 추심을 실시한 경우 추심

한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 보험계약의 

상실ㆍ보험계약의 부활 불가능 등을 인지시

킬 수 있도록 기본 인 보험용어 숙지 등 

세무공무원의 보험 련 업무연찬을 필요로 

한다. 

마. 보험  압류의 법 근거

(1) 지방세법 제28조 (체납처분)

(2)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

(3) 국세징수법 제44조 (계속수입의 압류)

(단  : 백만원)

보험 기 삼성 생명 한 생명  해상 삼성 화재 흥국 생명
S K

생 명

알리안츠 

생 명

인 원 181 148 79 68 57 37 31

압류 액 478 646 381 710 173 84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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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보험  압류의 업무흐름도

Ⅳ. 문제   개선방안

1. 융재산 압류에 있어 

행제도의 문제

부동산의 단순한 압류로는 부동산 시세의 

2%도 되지 않는 체납액으로 사실상 공매진

행이 어렵고 한 압류순 에서도 국세에 

뒤질 수밖에 없어 체납세의 징수가 장기간

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 융재산의 

압류에 의한 조기 채권확보는 체납세 징수

에 있어 무엇보다도 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융재산 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

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문제 들이 있다

첫째, 융재산 조회에 따른 문제 이다. 

융기 에 압류를 하기 해서는 국

의 무수한 융 포에 모든 체납자를 상

으로 융재산조회공문을 발송하여야 하며, 

조회공문을 발송하더라도 조회 상자가 매

우 많으므로 융기 에서는 업무량이 폭주

함으로써 조회에 소홀하게 되고 사실상 

 압류 상자가 있더라도 “해당사항 없음”

으로 회시하여 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재 시행하고 있는 융실명거래 비 보

장에 한법률 제4조( 융거래의 비 보장) 

제2항의 규정으로는 실질 인 융재산 추

은 어려운 실이다.

둘째, 융정보의 제공을 융기  본 에 

일 조회 할 수 있는 지방세체납액 기  문

제이다. 융실명거래 비 보장에 한법률 

제4조 제2항에서 소득세 는 법인세의 탈

루 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자(당해 부동산 거래를 알선․ 개

한 자를 포함한다)에 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는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하여 필요한 

경우에 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는 국세인 소득

세 는 법인세 등에 비하여 그 체납규모가 

주로 소액이며 일 조회 상자 수가 극소

수로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한 실질

인 징수수단으로서는 실효성이 히 낮다

채권(보험 ) 압류조서 작성

채권(보험 )압류통지

(체납자)
추심 입 된 체납자의 체납액에 충당

보험회사 

( 한생명외 26개소)

압류 상자 선정

채권(보험 )압류요청

(생명보험회사)

납부 수증 교부

(체납자)

압류

자료 요청 자료 제출

압류  

추심



116

는 이다.

셋째, 융재산 조회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  민원에 한 문제이다. 융자산조

회를 요청하여 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았을 

경우 량의 자료를 유포함으로 인하여 개

인정보의 유출이 상되며, 한 융재산의 

압류  추심은 주로 체납자에게 사 통지 

없이 행하여지므로 돌발 인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2. 문제 에 한 개선방안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리액은 늘어만 

가는데, 제도보완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 

수 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시에는 융

재산의 “일 조회”가 가능한 반면, 국세  

지방세 체납정리시에는 일 조회가 불가능

하고 “특정 포”로만 조회가 가능하다.

체납자 에는 체납세를 납부할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숨겨 무재산자로 취 받아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정 액 이

상의 체납액을 체납한 사람에 하여는 체

납자가 소유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 주

식, 채권 등 융자산을 속속들이 찾아 지

방세법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하는 등 엄격한 세정 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세  지방세 체납의 경우 

융실명거래  비 보장에 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융기 의 특정 포를 지정하

여 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본  일 조회“ 차단) 은폐 융자산

을 포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반면,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의 경우는 상속세  

증여세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융재산을 

일  조회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한, 상속세법  증여세법 제82조 3항

과 소득세법 제16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계 융기  등으로부터 주식ㆍ출자지분ㆍ

공채ㆍ사채ㆍ채권 등의 명의개서 자료와 이

자ㆍ배당소득 지 조서 등의 융재산 자료

를 제출받고 있다. 

한편 지방세 체납정리시 융정보조회에 

있어 문제 에 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체납자의 융자산 보유 여부를 효

과 으로 확인하기 해서는 국세체납자의 

융거래정보에 해『본 에서 일 조회』

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

며, 한 융거래 정보제공 요구기 을 

국은행연합회로 일원화하고 융거래 정보

에 따른 수수료를 지 하는 방법 등으로 

련 유 기 과 유기 인 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 체납세를 징수하기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 낭비를 크게 

이는 신 고질 이고 고의 인 고액 지

방세 체납자에 한 신속하고 정확한 채권

확보가 가능하리라 단된다.

둘째, 국세징수법 제7조의 3  융실명

거래  비 보장에 한 법률 제4조 제2항

이 2004. 1. 29일 일부 개정되었는데, 개정

내용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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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제7조의 3 >>

◉ 法律 第7116號(2004.1.29)

제7조의3 (지 조서 등의 체납처분 활용)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을 포함한

다)은 소득세법 제164조  법인세법 제12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이자소득 

는 배당소득에 한 지 조서 등 융거래

에 한 정보를 융실명거래 비 보장에

한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

납자의 재산조회 등 체납처분을 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융실명거래  비 보장에 한

법률 제4조 제2항 >>

◉ 法律 第7115號(2004.1.29) 

第4條 (金融去來의 秘密保障) ②第1

第1號 내지 第4號 는 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去來情報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경제부

장 이 정하는 표 양식에 의하여 金融機

關의 特定店鋪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

보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동항제2호의 규

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부동산에 한 권리를 포

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유기간․

보유수․거래규모  거래방법 등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거

래와 련한 소득세 는 법인세의 탈루

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

한 자(당해 부동산 거래를 알선․ 개한 자

를 포함한다)에 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는 체납액 1천만원 이상

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는 去來

情報등을 보  는 리하는 部署에 이

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2004.1.29> 

1. 명의인의 인 사항 

2. 요구 상 거래기간 

3. 요구의 법 근거 

4. 사용목  

5.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6. 요구하는 기 의 담당자  책임자

의 성명과 직책 등 인 사항 

융실명거래 비 보장에 한법률 일부

개정의 주요 취지는 과세 행정기 이 융

기 에 하여 조세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 등을 보 ㆍ

리하는 융기 의 해당 부서에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하여는 일  조회하여 체

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그러나, 

지방세는 국세와는 달리 부과규모가 취득세

ㆍ등록세를 제외한 기타세목 부분이 5백

만원 미만으로,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

납자가 극소수이다. 

를 들면 울산 역시 구 체 체납자 

수가 38,129명이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190명 정도로서 체납자 구성원의 4%정도에 

불과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한 실질 인 방법으로는 효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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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행 

융실명거래 비 보장에 한법률 제4조 

제2항 융기  본 을 통해 융정보를 일

조회 할 수 있는 상자의 범 를 체납액 

2백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조속히 

계부처와 의를 통해 지방세 징수의 실

정에 맞는 련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융기 (신용카드

사, 보험회사 등)에 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체납자에 한 개인정보가 

량으로 제공되는데 이에 한 효과 인 

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융기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융거래정보를 방어벽이 제 로 

구축된 지방세 로그램 등에 장할 수 있

도록 로그램을 구축하여 개인정보가 외부

로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리를 철 히 하

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체납자의 융재산에 한 압류 

 추심을 실시한 경우 업무담당자는 그 사

실을 체납자에게 즉시 안내하여 체납자가 

신용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

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이고 

상습 인 납세회피로 지방세 체납액이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지방세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 보다 효율 이고 새

로운 징수방법을 몇 가지를 소개하 다. 

기존의 체납세 징수방법의 하나인 부동산

ㆍ차량 압류  공매는 체납세 징수에 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융기 의 압류 

한 납세자의 주거래 은행을 알기가 쉽지 

않고 주거래 은행을 알더라도 융기 의 

고객보호차원에서 정보를 잘 알려주지 

않아 그 실효성이 으며, 체납정보등록  

허사업제한 등의 징수방법 한 체납자가 

고액이거나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여야 

한다는 조건과 타 기 의 조를 구해야 한

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징수방법과 병행하여 카드

매출채권압류, 결제계좌 압류, 보험  압류 

등 다양하고 집 인 방법으로 압류조치를 

함으로써 체납세 징수를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세 징수의 효율성

을 제고하여 세수증 에 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발 할수록 공공서비스의 

질 ㆍ양 인 확 로 인한 재정수요 충족을 

해서 지방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효율

인 징수  리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실 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격히 증가하고 

있어 건 한 자치제도정책을 하고 있어 

다양한 채 의 징수방법이 동원되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역주민에게 조세부담을 가시

키는 새로운 세원발굴보다는 기존의 세원을 

최 로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세수입

의 증 와 행정비용의 감은 물론, 납세자 

측면에서 세부담을 수직 , 수평 으로 공평

하게 행사함으로써 납세자의 기회균등 등 

조세정의를 실 하여야 할 것이다.


